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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대상장비

1. 철도중장비 : 레일탐상차, 궤도 검측차, 레일연마차, 모터카, 고압살수차, 멀티플타이탬퍼

2. 철도경장비 : 파워렌치, 핸드타이탬퍼, 발전기, 레일탐상기, 레일천공기, 레일절단기, 레일연마

기, 후로삭정기,  트레일러 및 트로리, 선로정정기, 시설지원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 및 기술사

업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 지정하는 장비, 순회점검차, 철도장비 부속 장비

제6조 검수종류 및 주기

1. 일상검수 : P/L 책임 하에 장비 취급자가 시행하는 검수로서 장비 사용 전후의 기능점검 주유, 

청소, 경미한 정비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.

2. 정기검수 : 단장(궤도장비부장(이하“부장”이라 한다)) 및 소장 책임 하에 장비의 일부 또는 전반

에 걸쳐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수를 말한다. 단, 철도경장비에 대하여는 월별 검수(순회점검차 제

외)를 생략한다.

제7조 검수 종류별 기준

장비의 검수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. 단, 검수 시기 및 검수시행 부서는 검수능력 등을 감안하

여 단장 및 소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 검수시행

검수는 제7조의 가동시간 또는 운용기간 중 먼저 도달된 기준에 따라 시행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

여야 한다.

1. 운용기간 계산 시 고장, 우천 그 밖의 이유로 운용하지 못한 일수는 공제한다.

2. 검수는 검수 시행일 기준 기간의 15% 가감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
검수종류 검  수  기  준

일상검수 매 작업 전후 또는 장비이동 전후 시행(단,  철도경장비는 월 2회 이상 시행)

월별검수 100시간 가동 후 또는 1개월 운용 후 시행

1년검수 1,200시간 가동 후 또는 1년 운용 후 시행

임시검수 돌발적인 고장 발생 시 또는 고장 우려가 있을 때  시행

특별검수 사장 지시사항에 의거 시행



제9조 검수생략

월별 검수 이상의 검수를 시행한 장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하급검수를 시행한 것으로 한다.

 

제11조 장비검수계획

1. 단장 및 소장은 다음 연도 장비검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매년 10월 15일 까지 사장에게 보고

하고 사내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.

2. 단장 및 소장은 장비검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장비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
제12조 검수시행 절차

단장(부장) 및 소장 책임 하에 장비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.

1. 장비검수는 별도의 점검표에 따라 시행하고 점검 및 정비사항을 사내 전산망에 등록하고 관리 

하여야 한다.

2. 일상검수 이외의 검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시험운전을 하여 장비의 성능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 

후 작업에 투입시켜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재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 정기보고

1. 단장은 연간 장비검수 실적을 모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검수종별 월검수 1년검수

일상검수 ○ ○

월별검수 ○


